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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제안 이유( )

주요골자





련법규



타 자치단체 조례개 황

검토의견





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

옥외 고물 등 리법

제 조 옥외 고업의 등록11 ( )

제 조 고물 실명제16 ( )



제 조 과태료20 ( )

옥외 고물 등 리법 시행령

제 조 고물 등의 표시 지 물건11 ( )



제 조 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12 ( )

제 조 표시방법의 완화32 ( )



제 조 공공시설물이용 고물의 표시방법26 ( )



제 조 기를 이용하는 고물등의 표시방법 개31 ( < 2001.11.22>)



제 조 과태료의 부과46 ( )



별표 개[ 4] < 2008.7.9>






